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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경

 ○ ‘04.9.13.  ’04.10.18. 통령님께서 경찰․소방 등 항상 험에   

노출되는 공무원들의 사망 등에 한 보상 책을 만들 것을 지시

 ○ ‘04. 11. 강창일의원이 소방공무원, 이인기 원이 경찰공무원 순직시 

군인과 같은 보상체계를 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연 법 개정안 발의

   - ‘04.11.30. 행정자치 원회 법안소 시 험업무종사자에 한 보상

방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합의

 ○ 행정자치부에서 「 험직무 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한 법률 제

정안」을 마련하여 계부처 의․입법 고 등을 거쳐 법안 마련

Ⅱ. 필요성

 ○ 경찰․소방공무원 등 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

   - 생명 는 신체에 한 고도의 험을 무릅쓰고 범인 체포, 범죄 방, 

화재진압,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한 헌신  

행   사망할 험이 높아 

   - 직무 험도에 따른 차별보상이 필요함에도 일반 공무상 사망과 같은 

보상을 받음.

  ○ 험직무 수행  순직자는 부분 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연 법은 

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을 상으로 연 을 지 하도록 규정하고 

있어, 유족들은 부분 많지 않은 일시 만을 받게 되어 실질 인 

생계보장에 미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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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법안 주요내용

 용 상  요건

 가. 용 상

  ○ 생명 는 신체에 한 고도의 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

등을 보호하기 한 헌신  행  도  사망한 공무원 

 나. 용요건

  ○ 생명 는 신체에 한 고도의 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

재산을 보호하기 한 직무 수행  해를 입어 사망하거나, 

  ○ 재난․재해 장에서 화재진압 는 인명구조 행 를 수행하던  

해를 입어 사망하는 경우로 한정

 순직공무원 유족에 한 보상방안

가. 행 경찰과 군인의 순직( 사)시 유족에 한 보상액 비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천원)

 

구 분 계 
보 수

월 액

유 족  여 유  족

보상
비  고

일시 연 

5 년 

재 직 

순 경 1,125 8,438 - 40,502

하 사 979 - 539/월 184,867 유족 일시  미지

20년 

재 직

경 감 2,610 (78,692) 9141)/월 93,960
( )는 일시  선택시이며, 

이 경우 연 은 미지

 2,684 - 1,4762)/월 184,867 유족 일시  미지

 註 1. 경찰 유족연  : 당해 공무원 퇴직 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%(퇴직연 )의 70%(35%)

    2. 군인 유족연  : 당해 군인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65%(20년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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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의원입법안 주요내용 

 ○ 경찰․소방공무원 순직시(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) 군인의 경우와 

유사하게, 유족보상 은 총경(소방정) 10호 의 72배, 연 은 20년 미

만자는 보수월액의 55%, 20년 이상자는 65% 지

다. 유족 보상방안  

 (1) 유족에 한 보상 액 결정시 고려사항

  ○ 경찰․소방 등 험한 장업무에 종사하다가 순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

부분 연령이 30~40  후인 과 국가재정사정  다른 직종과

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유족에 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

  ○ 순직한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에 한 보상의 핵심은 최소한의 기

생활을 할 수 있는 연 지 에 있음.

 (2) 유족연  

  ○ 행 유족연  황

    - 군인의 경우, 공무상 사망시 당해 군인 보수월액의 55%(20년 미만),  

65%(20년 이상) 지 , 이 경우 군인연 법상 유족일시  미지

    - 일반 공무원의 경우, 공무상 사망여부와 무 하게 퇴직연  수 자 

사망시 유족에게 퇴직연 의 70% 해당액 지 , 공무원연 법상 유족

일시 은 지

  ○ 유족연  신설안

    -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당시 공무원 보수월액 기 으로 20년 미만은 

55%, 20년 이상은 65%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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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3) 유족보상  조정

  ○ 행 유족보상  황

    - 군인의 경우, 사시 소령 10호  보수월액의 72배, 일반 공무상 사망시 

당해 군인 보수월액의 36배 지  

    -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당해 공무원 보수월액의 36배

  ○ 조정안

    - 군인의 사에 응되는 간첩작  수행  해를 입고 사망한 

경찰공무원의 경우 총경 10호  보수월액의 72배 지

    - 기타의 경우, 행 공무원연 법상의 유족보상  지

 (4) 보훈연 과의 병 여부

  ○ 행 보훈연  황

    - 군인, 경찰․소방공무원 등은 공무상 사망시 월 708천원의 보훈연  

수령, 기타 공무원은 보훈연  미지

    - 군인의 경우 보훈연 과 유족연 을 병 받고 있음.

  ○ 군인의 경우와 같이 병

 (5) 공무원연 법상 유족일시  병 여부

  ○ 유족연 을 지 할 경우 유족일시 은 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.

군인의 경우도 유족연  지 시 유족일시 은 지 하지 아니함.

   - 유족연 과 유족보상 을 지 함에도 유족일시 까지 병 할 경우  

특혜시비 발생 우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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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 공무원연 법과 신법과의 지 액 비교

구 분 공무원연 법
험직무 련 순직공무원

의 보상에 한 법률
증감액

순 경

3호

- 유족연    없음

- 유족일시  1.4백만원

- 유족연   월52만원

- 유족일시  부지

- 연  월 52만원 증액

- 일시  1.4백만원 감액

경  사 

20호

- 유족연   월 76만원

* 유족연 일시 으로

  수령시 6,579만원

- 유족연  월 142만원

- 유족연 일시  부지  

- 연  월 66만원 증액 

   * 新法 용 상자에게는 군인의 경우와 같이 

    - 공무원연 법에 의한 유족연 ( 는 일시 )을 지 하지 않으나, 
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우  지원에 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보상 은 지  

Ⅳ. 소요재원  재원부담 주체

가. 소요재원

 (1) 상인원 : 연 20명 내외로 추정

 (2) 소요 산 

    

구  분 2006년도 2016년도 2026년도

상인원           20명      200명         400명

유족연 (A)         2.2억원      34억원       108억원

유족일시 (B)         7.6억원      12억원        20억원

합    계(A-B)        -5.4억원      22억원        88억원

     * 신법상 유족연  수 자에게는 공무원연 법상 유족일시  부지

나. 재원부담 주체 : 국가  지방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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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「순직보상심사 원회」구성 

 가. 필요성

 ○ 신법 용 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경우 그 용요건이 일반 공무상 

사망과는 다르므로, 일반 인 공무상 사망을 다루는 공무원연 법상 

여심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혼란의 소지가 있음. 

나. 원회 구성 

 ○ 원회는 법무부, 기획 산처, 국가보훈처 등 계부처 공무원과 법조계, 

의료계 인사 등으로 구성

다. 심사 상

 ○ 공무원연 법에 의거 공무원연 리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여심의

원회와 같은 법에 의거 행자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재심 원회에서 

    인정한 공무상 사망자  신청자에 한해 심사

Ⅵ. 향후 추진 일정

 ○ 2005.10월 정기국회 제출


